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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이 연구는 작권 법 제31조를 비롯하여 도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작권 면책의 내용을 종합 으로 
악하기 한 것이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최근에 새롭게 도입된 공정이용 조항에 을 맞추어서 도서 서비스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하 다. 이를 해서 행 작권법에서 도서 이 활용할 수 있는 작권 면책의 내용을 
종합 으로 정리하고, 도서 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작물의 종류를 정리하 다. 아울러 포  공정이용 
도입의 의의를 살피고, 공정이용으로 채택되기 해서 필요한 세부 인 요건과 더불어 도서  서비스에 실질 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례 몇 가지를 심층 으로 분석하 다. 공정이용의 도입이 도서  서비스에 획기 인 변화를 
가져오리라 기 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묵인되거나 방조되었던 특정한 복제나 송 행 를 합법화하는 수단으로써의 
의미를 지닐 수는 있으며, 미세하지만 도서  서비스를 극 으로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copyright exemption for libraries including Copyright 

Act Article 31. Especially, it is focused on the impacts on fair use article which is recently introduced 
in Korean Copyright Act. It looks into completely copyright exemption which libraries can make 

use of. And then it also rearranges the resources which library can use without the copyright owner’s 
permission. Further, it explores the meanings of fair use and the detail requirements for adoption 
to library services. And it analyzed some cases which can be applied substantially for library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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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는 말

정보통신기술의 부신 발 으로 작물을 

이용하는 환경은 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서 작권법도 잦은 개정이 이루어지

고 있다. 2006년에 부 개정이 이루어진 이래

로 그리 오랜 시간이 경과되지 않았지만 작권

법은 벌써 수차례의 개정이 거듭되고 있다. 특

히 2011년에는 한․EU 자유무역 정과 한․

미 자유무역 정의 체결에 필요한 국내법 정비

의 차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작권법의 

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작권 보호 

기간의 연장, 배타  발행권의 신설, 일시  

장의 복제 개념 포함, 포  의미의 공정이용

(Fair Use) 개념의 신설 등 작물 이용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는 많은 사항들이 포함

되어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포 인 공정

이용에 한 조항(법 제35조의 3)은 이 의 우

리 법률 환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유연하고 

탄력 인 개념으로 작물 이용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한 지난 2013년에도 

청각장애인 등을 한 작권 제한(법 제33조

의 2), 공공 작물의 자유이용에 한 조항(법 

제24조의 2)이 추가되어  다른 변화를 고하

고 있다. 

작권법의 개정은 작물 이용 환경의 변

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작물

을 수집하여 제공하는 도서 의 입장에서도 그 

변화를 의 주시하고 찰할 필요가 있다. 개

정 내용이 도서 과 직  련이 되는 경우뿐

만 아니라 도서 과는 직  련이 없는 경

우도 있겠지만 서비스 운 자의 입장에서는 

그 변화의 내용을 온 히 악해야만 서비스

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에서의 이러한 필요를 

반 하여 문헌정보학계에서도 오래 부터 

작권과 련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부분은 도서 의 작물 복제와 송을 다루는 

작권법 제31조(홍재  2002; 2004; 2006; 정

경희 2001; 이호신 2002; 김종철 2012; 유희경 

2012)에 집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 학

교도서 을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교 교

육목 에서의 작물 복제, 배포, 송 등을 다

룬 연구(홍재  2007), 도서 의 작물 공연에 

한 연구(이호신 2013; 정경희 2012; 최상희, 

정경희, 이호신 2013) 등 법 제31조가 규정하는 

작물의 복제와 송 이외의 사항에 한 연구

도 꾸 히 이어지고 있다. 그 지만 이러한 연구

들의 부분은 특정한 행 를 기반으로 하는 법

률 조문에 을 맞춘 것이어서 서비스를 기획

하고 제공하는 사서의 입장에서 도서 이 활용 

수 있는 면책의 내용을 한 에 악하기가 수월

하지는 않다. 특히 2011년에 새롭게 도입된 작

권 제한의 일반조항이라 할 수 있는 포 인 공

정이용 조항을 도서  서비스에 어떻게 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연

구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장혜정(2013)은 도서

에서의 작물 공정이용에 한 법률 인 문

제를 연구하 으나, 국과 미국의 공정이용에 

한 입법례를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이어

서 공정이용의 도서  서비스에의 용 가능성

을 본격 으로 탐색하는 것으로 진 되지는 못

하 다. 한 최근에 개정된 법률이 도서  서비

스에 미치는 향에까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

아서 장에서 겪어야 하는 혼선이 상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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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은 작권법에 추가된 공정이용 조항과 

공공 작물의 자유이용조항 등을 포함해서 

작권법에 규정된 작권 제한 규정을 활용해서 

도서 이 활용할 수 있는 면책의 내용을 종합

으로 정리하고, 특히 2011년에 추가된 공정이용 

조항의 도입이 도서  서비스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실무 인 에서 고찰하기 

한 것이다. 먼  작권법 제31조뿐만 아니라 

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권 제한 규정에 

근거하여 도서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면책의 내용을 정리하려고 한다. 그리고 나서 

2011년에 새롭게 추가된 공정이용 조항의 의의

와 그 세부 인 요건을 살펴보고, 아울러 공정

이용 조항이 도서  서비스에 미치는 향을 살

펴보려고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도서  장에서 보다 실질 으로 활용할 수 있

도록 그 면책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아울러 공정이용 조항을 보다 능동 으로 활용

하여 이용자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보기 한 것이다. 

 2. 도서 서비스와 련된 작권 
면책의 내용과 요건

도서 은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축 하여 학

술, 조사, 연구 목 에 제공함으로써 지식과 정

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하여 문화발 에 기여하

기 한 시설이다. 도서 과 작권은 지식과 정

보의 원활한 유통을 진함으로써 문화발 을 

꾀하고자 한다는 에서 그 맥락을 같이한다. 그

러나 도서 은 기본 으로 작물 이용자를 

한 시설로 도서 의 소장 자료를 무료로 불특정 

다수의 공 에게 제공함으로써 작권 보호와는 

반 의 결과를 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되는 곳이기도 하다(이호신 2002). 따라서 도서

의 작권 면책은 법률 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야 하며, 서비스 제

공자인 도서  사서들은 그 면책의 내용과 범

를 충실하게 이해할 필요에 직면하고 있다. 

도서 에서의 작권 보호와 그 면책에 한 

규율은 주로 작권법 제31조에 의해서 이루어

지고 있다. 이 조항에서는 도서 이 주체가 되

어 이루어지는 이용자에 한 복제물의 제공, 

자료 보존을 한 복제, 다른 도서 을 한 자

료의 복제, 도서  내에서의 작물 복제와 

송, 다른 도서 으로의 작물 복제와 송

에 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이 조항은 도서

에서 이루어지는 복제와 송에 한 면책의 

요건을 다루고 있으나, 도서  서비스 반

인 사항에 한 면책의 요건을 두루 포 하는 

것은 아니다. 도서 에서 이루어지는 매용 

음반이나 상물을 활용한 공연, 각종 연주회

나 동화구연 로그램과 같은 실연행 에 한 

면책은 법 제29조에 의해서, 시각장애인을 

한 자도서나 녹음도서의 제작 등에 한 면

책의 요건은 법 제30조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한편 ․ ․고등학교의 학교도서 과 학

도서 의 경우에는 법 제25조가 규정하는 학교

교육 목  등에의 작물 이용에 한 사항으로 

작권 면책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 한 도서

 이용자의 사 인 용도의 복제에 한 면책은 

법 제30조에서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장

에서는 작권법의 개별 조문에 따라서 산발

으로 흩어져 있는 도서  서비스와 련되는 내

용을 정리하고, 행 법률에 의해서 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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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의 한계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한다.

2.1 도서 의 작물 복제와 송

제31조에 의한 작물 복제와 송에 한 

사항은 도서  서비스에서 가장 범 하게 활

용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으로 도서

의 서비스를 해서 작권법에 마련된 조항이

다. <표 1>은 작권법 제31조가 규정하는 도서

의 면책에 한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해 놓

은 것이다.

제1항은 도서 의 작물 복제에 한 사항

을 규율하는 것이다. 이 조항의 용을 받으려

면 복제의 주체는 도서 이 되어야 한다. 제1항

이 규정하는 면책의 요건은 다시 세 가지로 나

어진다.

먼  조사, 연구를 목 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작물 복제이다. 이 경우를 충족

시키기 해서는 조사나 연구를 목 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서 작물이 복제되어야 

하고, 작물의 체에 한 복제는 가능하지 

않으며 1인 1부로 그 분량이 제한된다. 한 이

용자에게 디지털 형태의 복제물을 제공할 수 

없다. 둘째, 도서 의 자체 보존을 해서 필요

한 경우의 작물 복제이다. 이 경우에는 작

물 체에 한 복제도 가능하며, 작물이 이

미 디지털 형태로 제작되어 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물을 제작해도 

무방하다. 셋째, 타 도서 의 요청에 의하여 복

제물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작

물의 체를 복제할 수 있지만, 디지털 형태로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은 면책의 범 를 벗어나

는 것이다. 

한편 동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는 자도서

 서비스와 련된 면책의 범 를 구성하는 

것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 어서 설명할 수 

있다. 먼  도서  내에서 이루어지는 송

이다. 작물의 송이 허용되는 범 는 자기 

도서  내에 국한되며, 물리 인 공간을 달

리하는 분 이나 도서 과 함께 건물을 사용하

는 다른 용도의 공간으로의 송에는 용되지 

않는다. 한 송되는 작물을 동시에 사용

면책의 내용 면책의 요건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작물 복제 -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작물의 일부분을 1인 1부에 한하여 아날로그 복제물로 제공 

자체 보존을 하여 필요한 작물 

복제
- 자체보존을 한 경우에 작물 체도 복제 가능하며, 디지털 복제도 가능

타 도서 의 요청에 의한 도서 등의 

복제물 제공
-  등의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의 보존용으로 제공. 복제물은 아날로그 형태

내 이용을 한 작물 복제와 

송

- 도서 이 소장한 자료의 수만큼 동시 사용자수를 제한하여 온라인서비스 가능

- 아날로그 복제물 제공

- 복제와 송에 따르는 보상  지

타 도서 에서의 이용을 한 작

물 복제와 송

- 발행 후 5년이 경과된 작물의 도서  상호간 송

- 아날로그 복제물 제공

- 복제와 송에 따르는 보상  지

<표 1> 작권법 제31조 도서  등의 작물 복제와 송의 면책 내용과 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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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사람은 도서 이 이용허락을 받은 

부수(도서 이 소장하고 있는 작물의 권수)

만큼으로 제한이 된다. 한편 다른 도서 으로 

작물을 송하거나 복제하는 경우에는 동시 

사용자의 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매용 도서 

등의 경우에는 발행일로 5년이 경과된 것으로 

복제와 송의 범 는 제한된다. 내 송이나 

간 송 모두 복제와 송에 따르는 보상 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복제물

은 아날로그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한 이

미 디지털 형태로 제작되어 매되고 있는 도서 

등의 경우에는 복제나 송이 허용되는 상에

서 제외된다. 

2.2 리를 목 으로 하지 않는 공연 

도서 의 서비스가 작물의 복제와 송에

만 국한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의 도서 은 지

역 공동체의 커뮤니티의 심으로 역할하면서 

공연이나 화감상회와 같은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여 제공하기도 한다. 한 도서 에서 

제공하는 작물도 도서뿐만 아니라 각종 음반

과 상을 아우르는 것으로 변모하고 있다. 공

연이나 화감상회의 개최, 음반이나 상의 

감상과 련된 작권에 한 사항은 법 제29

조에서 규율하고 있다. 법 제29조는 도서 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리를 목

으로 하지 않는 각종 공연에 한 면책을 규

율하기 해서 마련된 것이다. 작권법이 정

의하는 ‘공연’은 통상 인 개념의 연주나 실연 

뿐만 아니라 음반이나 상의 기계 인 재생 

등을 포함하는 보다 폭넓은 개념이어서 도서

이 주최하는 각종 공연뿐만 아니라 화감상이

나 시청각자료의 감상에까지 향을 미치게 된

다. <표 2>는 작물의 공연과 련하여 도서

이 면책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와 그 요건을 

정리한 것이다. 

법 제29조 제1항은 통상 으로 작물의 생

실연(生實演)에 한 작권 면책을 규율하기 

한 것으로, 공연 자체가 리를 목 으로 하

지 않아야 하며, 람객이나 제3자로부터 아무

런 반 부를 받지 않아야 하며,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 하지 않아야 함을 요건으로 

한다. 도서 에서 개최하는 각종 음악회나 연

극 상연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상으로 이루

어지는 동화 구연 로그램 등이 이 조항에 따

른 면책을 용받을 수 있다. 

제2항은 매용 음반이나 상물의 재생을 

통한 공연에 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으로, 

람객에게 아무런 반 부를 받지 않아야 할 것

을 요건으로 하며, 매용 상물의 경우에는 

발행 후 6개월이 경과된 것으로 면책의 범 가 

제한된다. 최근 도서 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

는 화감상회와 같은 로그램은 이 조항에 따

면책의 내용 면책의 요건

리를 목 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과 방송

- 리를 목 으로 하지 않고, 람객이나 제3자로부터 아무런 반 부를 받지 
않고, 실연자에게도 통상의 보수를 지 하지 않는 공연과 방송

매용 음반, 
매용 상물의 공연

- 매용 음반과 매용 상물을 람객에게 아무런 반 부를 받지 않고 공연 
- 도서 에서의 매용 상물의 공연은 발행 후 6개월이 경과된 것에 한함

<표 2> 작권법 제29조 비 리 목 의 공연과 방송의 면책의 내용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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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면책을 부여받을 수 있다. 한 도서  열람

실에서의 개별 인 음반이나 상물 감상도 공

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열람실 내에서의 자료 

감상도 이 조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

(문화체육 부, 한국 작권 원회 2011)이 제

기되고 있기도 하다.

2.3 종이나 서비스 상에 따른 면책 

지 까지 살펴본 면책의 내용들은 종을 불

문한 모든 도서 에 용되는 사항들이다. 이

러한 일반 인 도서 에서의 면책뿐만 아니라 

도서 의 종에 따라서 특별히 용이 되는 

면책의 규정들이 존재하기도 한다. 

국립 앙도서 에 부여되는 면책이다. <표 3>

은 국립 앙도서 에 부여되는 복제에 한 면

책이다. 법 제31조 제8항은 도서 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립 앙도서 의 온라인 자

료 보존을 한 복제에 해서 면책을 부여하고 

있다. 국립 앙도서 은 국가 표도서 으로 우

리나라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에서 보

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

보존해야 하는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에 

한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매용으로 

제작된 온라인 자료의 경우에는 국립 앙도서

에서 한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기

도 한다. 

한편 학도서 이나 학교도서 의 경우에

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교육 목 에

의 이용 등에서 일부 면책을 인정받을 수 있다. 

<표 4>는 법 제25조 학교 교육 목  등에의 이

용과 련한 작권 면책의 내용과 요건을 정리

한 것이다. 

이 조항에 따르는 면책은 작물의 이용이 

수업과 직 으로 연 이 되는 것으로 엄격하

게 제한된다. 작물 이용은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나 교수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수업 지원을 해서 해당 수업을 수강하는 사

람들에게만 제한 으로 작물의 일부분을 제

공할 수 있다. 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하는 것

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작물 

체를 이용할 수도 있다. 작물을 이용하는 방

법은 복제, 배포, 공연, 시, 공 송신1) 등을 

두루 아우른다. , ,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아

무런 반 부 없이 작물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학의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활용된 작물에 해서는 소정의 보상 을 지

해야 한다. 한 작물을 송하는 경우에

는 수강생만 제한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는 근제한장치와 복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

건으로 한다.

법 제33조는 시각장애인의 복리증진을 한 

면책의 내용 면책의 요건

국립 앙도서 의 

온라인 자료 보존을 한 복제

도서 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립 앙도서 의 온라인 자료 보존을 한 

복제

<표 3> 작권법 제31조 제8항 국립 앙도서 의 온라인 자료 보존을 한 복제 

 1) 2013년 12월 30일에 개정된 작권법(법률 제12137호)에는 학교. 교육 목 으로의 이용에 시와 공 송신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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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의 내용 면책의 요건

수업 지원을 한 공표된 

작물의 복제․배포․공연․

방송․ 송

- 수업이나 지원목  상 필요한 경우 작물의 일부분 복제, 배포, 공연, 방송, 송 가능

- 불가피한 경우 작물 체도 가능

- / /고등학교는 무상 이용

- 학교는 보상  지 ( 작물 활용내역 제출 의무)

- 송의 경우 수강생만 제한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제한 장치와 복제방지장치 

필요 

<표 4> 작권법 제25조 학교교육 목  등에의 이용의 작권 면책 내용과 요건 

작물 이용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도 

도서 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조항은 아니지

만, 도서 에도 일반 으로 용할 수 있으며, 

특히 제2항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을 한 서

비스를 목 으로 설립된 자도서 에 용할 

수 있다. 한편 법 제33조의 2는 청각장애인의 

복리증진을 해서 공표된 작물의 수화 변환

과 배포, 공연, 공 송신에 한 사항을 규율하

고 있다. <표 5>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을 한 작물 복제 등의 면책 내용과 요건

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법 제33조 제1항은 시각장애인의 복리 증진

을 해서 구든지 공표된 작물을 복제하거

나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도서

은 종을 불문하고 공표된 작물을 자책으

로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다. 한편 같은 조 제2

항은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해서 일정

한 시설에서는 리를 목 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표된 어문 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을 한 용기록방식으로 복제, 배포 는 

송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시행령 제14조 제1호 

가목에 따라서 자도서 은 녹음도서나 시각

장애인을 한 용기록방식으로 작물을 복

제하거나 배포, 송하는 것이 가능하다. 

법 제33조의 2는 청각장애인을 한 작권 

면책에 한 사항에 한 규율이다. 제1항에서

는 구라도 청각장애인을 해서 공표된 작

물을 활용해서 수화를 제작할 수 있으며 이를 

복제, 배포, 공연, 공 송신할 수 있도록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 의 경우에도 

종을 불문하고 공표된 작물에 수화를 제작하

거나 배포, 공연, 공 송신할 수 있다. 그 지만 

상 작물 등에 자막을 삽입한다던가 하는 일

은 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한정된다. 이 가

운데 특별히 도서 을 염두에 둔 기 을 포함하

고 있지는 않다.

면책의 내용 면책의 요건

시각장애인 등을 한 작물 자 복제와 배포 소장자료(공표된 작물)를 활용한 자도서 제작  배포 가능

시각장애인을 한 녹음도서 등의 제작 등
리를 목 으로 하지 않는 자도서 은 녹음도서 제작, 배포, 송 

가능

청각장애인 등을 한 수화 등의 제작 등
공표된 작물을 수화로 변환하여, 수화를 복제  배포, 공연, 공 송신 

가능

  <표 5> 작권법 제33조  제33조의 2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을 한 작물 복제 

등의 면책 내용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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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작물

작권은 작자의 권리와 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진하여 문화와 련 산업의 향상 발

을 도모하기 한 것이다. 이런 까닭에 작자

의 허락 없이도 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러한 작물

들은 도서  서비스에서도 자유롭게 이용자에

게 복제, 배포, 송, 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작물의 종류에 따라

서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특별한 조건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표 6>은 행 

작권법과 그 밖의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간략

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다. 

작권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보호받지 못

하는 작물은 그러한 표 인 사례이다. 헌

법이나 법률, 조약, 명령, 조례  규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법원의 

결, 결정, 명령  심 이나 행정심 차 등에 

의한 결정,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

한 앞서 언 한 것들의 번역물 등은 아  작

권으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어떠

한 방법으로도 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

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한 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상속

자 없이 사망한 작자의 작물, 작권자가 

작권을 포기한 작물은 모두 공유 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떠한 방법

으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작권은 보호가 되지만 몇 가지 조건

을 지키기만 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작물도 존재한다. 정치  연설이나 국회나 지

방의회, 법정에서 이루어진 진술(법 제24조)은 

동일인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해서 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방법으로 자유롭게 이

용할 수 있다. 도서 이 정치인들의 연설을 활

용해서 편집물을 발간하려고 하는 경우가 아니

라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는 자유롭게 이용할 

작물의 종류 련조문

작권 보호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각종 법령(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규칙, 고시, 훈령, 공고 등)

- 법원의 결, 결정, 명령, 심 , 행정심 의 결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의 번역물

제7조

- 보호기간이 만료된 작물(1963년 이 에 사망한 작자의 작물은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음)
제39조

- 상속자 없이 사망한 작자의 작물

- 작권자가 작권을 포기한 작물
제49조

일정한 조건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작물

- 공개 으로 행한 정치  연설, 법정, 국회 는 지방의회에서의 공개 으로 행한 

진술(동일인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할 수는 없음)
제24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작물, 작권을 가진 작물(국가

기 보호, 개인정보보호, 국유재산보호 등에 필요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제24조의 2

- CCL, 공공 리 작권 등 사 에 작권 이용허락이 표시된 작물(이용허락의 

범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제46조

<표 6>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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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한 2013년도 12월에 개정된 작권

법에는 공공 작물의 자유이용에 한 조항(법 

제24조의 2)2)이 새롭게 추가되어 이러한 방식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 가 넓어졌다. 이 조항

의 도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

성하여 공표한 작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재산권을 부 보유한 작물의 경우에는 

작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

다. 다만, 국가안 보장에 련 되는 경우, 개인

의 사생활이나 사업상의 비 , 작권 원회에 

등록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이

러한 범 에서 제외가 된다. 이 조항은 2014년

도 7월 1일부터 시행될 정이다. 

한편 법률에 의해서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

는 작물뿐만 아니라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나 공공 리3)와 같이 정보공유를 

한 사회 인 운동의 맥락에서, 작물을 공표하

면서 작물 이용 허락의 조건을 미리 게시한 

경우에도, 그 이용허락의 조건 범  내에서 

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작

물은 작권으로 보호가 이루어지는 작물임

에 틀림이 없지만, 작자가 작물을 공표하

면서 작물 이용 허락을 미리 게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용허락의 범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미지의 불특정 

다수의 작물 이용자를 상으로 작권자가 

일종의 작물 이용 허락에 련되는 약 이나 

계약의 내용을 미리 선포하는 것으로, 약정의 

범  내에서 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실질 으

로 이용허락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이다.

2.5 도서 과 련된 작권 면책의 한계

이상으로 작권법에 산발 으로 흩어져 있

는 조항들을 도서 에 용할 수 있는 사례들

을 살펴보았다. <표 7>은 앞서 논의한 도서 에 

용할 수 있는 작권 면책의 주요 내용을 간

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그 내용에 따라서 모든 

도서 에 용되는 경우도 있고, 특정한 종류

의 도서 에만 한정 으로 용될 수 있는 경

우도 있다. 법 제31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의 

 2) 제24조의2(공공 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작재산권의 부를 보유한 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 보장에 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는 사업상 비 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 작권 원회에 등록된 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는 ｢공유재산  

물품 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 의 운 에 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 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작재산권의 부를 보유한 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

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 작물  자유로운 이용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는 ｢공유재산  물품 리법｣에도 불구하고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3) 공공 리(Korea Open Government License)는 문화체육 부가 공공 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개발한 한

국형 공공 작물 자유이용허락 라이선스로, 공공기 의 작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용허락 차를 간소화해서 공

공 작물의 활용성을 높이고 문화산업 발 에 기여하기 해서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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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조항 면책의 내용 면책의 상

제31조 

도서  등에서의 

작물 복제 등

조사 연구를 목 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작물 복제

도서

자체 보존을 하여 필요한 작물 복제

타 도서 의 요청에 의한 도서 등의 복제물 제공

내 이용을 한 작물 복제와 송

타 도서 에서의 이용을 한 작물 복제와 송

제29조 

리를 목 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과 방송

비 리 목 의 무료 공연과 방송

도서
매용 음반, 매용 상물의 무료 공연

제25조 

학교교육 목  등에의 이용
수업 지원을 한 공표된 작물의 복제․배포․공연․방송․ 송

학교도서

학도서

제33조

시각장애인 등을 한 복제 등 

시각장애인 등을 한 작물 자 복제와 배포 도서

시각장애인을 한 녹음도서 등의 복제, 배포, 송 자도서

<표 7> 도서 과 련된 작권 면책의 주요 내용

경우에는 도서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입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서  서비스의 

세세한 역을 두루 포 하기에는 아무래도 많

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법률 조항에 도서

 장에서 벌어지는 세세하고 구체 인 사항

들을 두루 포 하기에는 실 으로 무나 많

은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 조문은 면책이 

인정될 수 있는 상식 이고, 일반 인 수 을 

제시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서비스 

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구체 인 사항, 특히 

작권이 정하는 제약의 수 을 벗어나서 서비

스를 제공하는 편이 오히려 합리 일 수 있는 

경우까지를 두루 포 해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더구나 여러 조항에 흩어져 있는 도서 과 

련되는 작권 면책의 내용은 장애인을 한 

경우와 도서 의 작물 보존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제나 송의 허용 범 를 작물

의 일부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작물 이

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 시장을 통해서 

작물 체를 구입할 수 있다는 을 제로 

하는 것으로, 시장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물 이용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작물 이용자에게 불법 인 이용을 

강제하는 측면으로 작용하게 된다. 도서 이 소

장하고 있는 수많은 작물 가운데 시장을 통해

서 한 가격과 방법으로 구입하거나 이용 

허락을 얻기 어려운 작물에 한 고려가 빠

져 있다. 

한 면책으로 규정되는 내용의 기본 인 기

조는 작물의 이용은 작물 이용자에게만 혜

택을 제공할 것이라는 을 제로 하고 있다. 

작물 이용의 목 과 그러한 이용이 궁극 으

로 야기할 수 있는 결과에 해서 충분한 고려

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입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서 을 통한 작물의 자유로운 이

용이 작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른 혜택

에 한 부분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포 인 의미의 공정이용 조항의 도입은 

작권법이 규정하는 이러한 면책의 한계에 한 

유연하고 탄력 인 응방안으로써 의미를 지니

고 있는 것으로 이제부터는 그 세부 인 의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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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3. 공정이용 조항의 이해

3.1 공정이용 조항의 의의

공정이용 개념은 작권자의 독 인 권리

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작권자 이외의 자가 

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작물을 합리 인 방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공정이용은 작권법을 엄격하게 용하

는 것이 오히려 작권 제도가 궁극 으로 추

구하는 문화의 향상과 발 이라는 목 에 반하

는 결과를 래하게 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엄

격한 용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원리(유

종 2006)라고 설명이 되기도 한다. 

공정이용의 원리는 국의 례법에서 비롯

된 것으로, 오랜 동안 례를 통하여 이 된 

것이 법률로 명문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정착이 

되었다. 국에서는 공정처리(Fair Dealing)라

는 용어로 1911년에 최 로 성문화되었다. 미

국에서는 1841년 Folsom v Marsh 사건(F. Cas. 

342(C.C.D. Mass 1841)에서 최 로 제시된 것

으로 1976년에 공정이용(Fair Use)이라는 명

칭으로 입법이 되었다. ․미법계에서 공정

이용의 개념을 극 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과

는 달리 륙법계에서는 작권 제한의 사유를 

구체 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면서 포

 의미의 공정이용 조항을 작권법에 포함하

지 않는 경우가 부분이다. 륙법 체계의 

통을 따르는 우리 작권법에서는 그 동안 

작권의 제한은 법률에 구체 으로 그 요건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율이 이루어졌다. 다시 말

해서 학교교육 목 에의 이용(법 제25조), 도서

에서의 작물 복제와 송(법 제31조) 등과 

같이 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에 상세하게 나열하고 법령

이 정하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

해서 작권에 한 면책이 인정되었다. 그

지만 이 게 작권 제한의 사유를 열거하는 

방식만으로는 정보통신기술의 속한 발 에 

따르는 작물 이용 방식의 변화를 온 하게 

수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상당한 혼란을 

불러오기도 하 다. 공정이용 조항의 도입은 

작권법에 세부 인 요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

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해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

이다. 

공정이용 조항은 개별 인 작권 제한 규정

과는 달리 구체 인 이용행 를 특정하지 않고 

어떠한 이용행 이든지 그것이 공정이용에 해

당하는지 여부를 그 이용행 의 목  등 몇 가

지 고려요소에 따라 단할 수 있도록 포

으로 허용하는 규정(이해완 2012)이다. 컴퓨터

와 정보통신기술의 엄청난 발 에 따라 작물

을 이용하는 환경이 속도로 변화하면서 기존

의 열거 인 작권 제한 규정만으로는 작권

의 제한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서의 작물 

이용을 두루 아우르기 어려운 한계가 두되었

고, 이러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응할 수 있

도록 도입된 포 인 작권 제한 규정(문화

체육 부, 한국 작 원회 2011, 8)이라고 이

해할 수 있다.

오승종(2013)은 공정이용 조항의 도입이 첫

째, 기술발 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작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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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고, 둘째, 성문 

규정의 개념  한계를 넘는 무리한 해석을 

일 수 있고, 셋째, 작권이 가지는 ‘시장 실패’ 

(market failure)를 보완할 수 있고, 넷째, 빈번

한 법률 개정 작업에 따르는 노력과 비용을 

이는 장 이 있다고 평가한다. 반면에 법  불

확실성의 증 , 공정이용의 항변이 남용되어 

법원의 부담이 증가, 작권 보호가 축될 수 

있음을 단 으로 지 한다.

보통 작권 제한 규정은 작권 면책에 해

당하는 구체 인 범 와 요건을 세 하게 규정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을 충

족하는 경우라면 작물 이용자는 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

게 된다. 이와는 달리 공정이용에 한 조항은 

구체 인 이용 행 에 을 맞추는 것이 아

니라 면책에 해당이 될 수 있는 추상 인 기  

몇 가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규율이 이루어지

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이를 온 한 의미의 

작권 면책의 요건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특정한 이용 행 가 공정이용 행 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는 법원이 최종 으로 단하는 것이

어서, 법률 조문만으로는 어떤 행 가 공정이

용에 해당하는지를 악할 수가 없다. 공정이

용은 극  항변 사유로써 보다 의미를 지니

고 있으며, 구체 인 이용 행 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사례에 따라서 단이 이루

어진다. 즉 작권 침해로 주장되는 이용을 한 

사람이 이러한 이용은 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입증하도록 부여

된 권리라고 이해해야 한다. 공정이용 조항은 

작권 면책의 요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이용 행 가 작권법의 목 과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공정이용에 해당함을 극

으로 항변하고 방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의

미를 지니고 있다. 이 때 작물 이용자는 그것

이 공정이용에 해당함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공정이용 조항은 특정한 행 가 공정이용이

라고 단할 수 있는 몇 가지 추상 인 기 만

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특정한 행 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에 한 최종 인 단은 개

별 인 사례를 가지고 법원이 수행해야 할 몫

이 된다. 이런 까닭에 공정이용 조항의 안정

인 용을 해서는 된 례가 필수 이다. 

례를 통하여 공정이용임이 이미 확인된 이용 

행 의 경우에는 특별한 망설임 없이도 작물

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지만 

례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 

조항에 근거하여 작물을 활용하는 일은 조심

스러울 수밖에 없다. 임의로 내린 단으로 말

미암아 작권 침해와 련된 소송에 직면하여 

고 를 겪을 가능성마  없지 않다. 그 섣부른 

용이 가져올 수 있는 법 인 혼란이 상당할 

수 있다. 특히 우리 법에서는 아직까지 련된 

례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그 극 인 활용을 기 하기는 실제로 

어려운 형편이다. 

공정이용 조항의 도입은 법문에 제시된 조건 

이외의 범 에서도 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정 인 측면이 

존재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

로는 그 기 의 모호함과 단의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법 인 혼란을 오히려 가 시킬 수도 

있는 이 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특히 우리 

법에서는 아직 공정이용에 한 례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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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그 극 인 활

용을 기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3.2 공정이용의 세부  요건

작권법 제35조의 3 제1항은 “제23조부터 

제35조의 2까지, 제101조의 3부터 제101조의 5

까지의 경우 외에 작물의 통상 인 이용 방

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작자의 정당한 이익

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

비평․교육․연구 등을 하여 작물을 이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이 정하는 작권 제한의 요건(제23조~ 

제35조의2, 제101조의 3~제101조의 5)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라도 작권에 한 면책을 주

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

이다. 공정이용 조항은 기존의 작권 제한 규

정에 더하여 작권 제한의 요건을 추가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도서 이나 학교에서의 

작물 이용 등과 같이 작권 제한 규정이 이

미 존재하는 분야에도 공정이용 규정이 첩

으로 용될 수 있다. 공정이용 조항은 열거

으로 규정된 기존의 작권 제한 규정이 가지

는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법문에서 세부 으로 다루기 어려운 구체 인 

사안에 한 보완 인 지침과 기 이라고 이해

할 수 있다. 임원선(2013)은 공정이용에 한 

조항은 작권 제한 규정에서 이미 다루고 있

는 이용에 해서도 용될 수 있지만, 그 제한

의 수 이 각각의 외 규정에서 용한 수

을 과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임원선의 주장처럼 공정

이용 조항이 법문이 규정하고 있는 작권 제

한의 요건을 으로 변경하거나 확 할 수 

없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각각의 작권 

제한 사유에서 구체 으로 언 되지 못한 상황

이나 그 요건을 변경해야 할 합리 이고 타당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 규정의 요건에

서 용한 수 을 일부 상회하는 하는 수 으

로까지도 면책의 범 에 포함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 개인 인 단이다. 개별 조항에서 작

권 제한을 규율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구

체 인 이용 행 의 측면에서는 작물을 자유

롭게 이용하는 편이 법의 정신이나 목 을 더 

타당하게 구 하는 측면이 존재하고, 법문에서 

개별 행 에 한 구체 인 사항을 미쳐 합리

으로 규율하고 있지 못하다면 개별 조문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용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

이 이 조항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언 하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은 체로 공익 인 취지에서 작물을 이용

하는 표 인 사례를 시 으로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작물 이용이 반드시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체육 부, 한국 작권 원회 2011).

한편 제35조의 3 제2항은 제1항에서 제시한 

작물의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지를 

단할 수 있는 기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네 가지 요건은 모두 미국 작권법 제107조

를 그 로 차용한 것이다. 따라서 그 구체 인 

용 기 을 소상하게 살펴보기 해서는 미국 

작권법의 련 조항에 한 례나 기 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 법과 미국 법의 

차이 때문에 그것이 온 히 용될 수 있을 것

인가는 미지수이다. 그 지만 아직까지 구체

인 사건에 한 우리 법원의 결이 풍부하게 



400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8권 제1호 2014

제시되지 않은 까닭에 미국의 사례를 유추해서 

우리의 용 범 를 고찰하는 수밖에 달리 그 

해석의 거를 확보하기는 어렵다. 그 구체

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 이용의 목 과 성격에 한 사항이

다. 리를 목 으로 작물을 이용한 것인지 아

니면 비 리 이고 공익 인 목 인가를 고려해

서 작물 이용의 목 과 그 특성을 고려하는 것

이다. Haper & Row Publishers 사건(Harper 

& Row Publishers, Inc v Nation Enterprises, 

471 U.S. 539(1985))에서 미국 법원은 작물

을 이용하는 목 이 상업 인 것이라면 비상업

인 경우보다 공정이용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시하고 있다. 리 인 목 의 작물 이용

은 체로 공정이용에 해당하기 어렵고, 비

리 인, 공익 인 목 인 경우에는 공정이용으

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비 리 인 목 인 경우라고 

해서 모두 공정이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리 인 목 이라고 해도 그 목

과 취지에 비추어서 공정이용을 인정할 여지

는 얼마든지 있다. Campbell 사건(Campbell v 

Acuff-Rose Music, 510 U.S. 569(1994))에서

는 작물 이용이 리 인 목 을 띄고 있다

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시하여 보다 신축

인 근의 필요를 제기하기도 한다. 한편 

작물의 이용이 생산 이거나 새로운 작물로

의 변용인지 아니면 단순한 재포장 는 재공표

에 불과한 것인지도 공정이용 여부를 단하는 

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이호신 2002, 50).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변형 (transformative) 

이용은 원 작물을 이용한 결과물이 단순히 원

작물을 체하는 수 을 넘어서 원 작물에 

없거나 는 원 작물과는 다른 사상이나 감정

을 달함으로써, 원 작물과는 구별되는 별개

의 목 이나 성격을 갖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오승종 2013). 지난 해 11월에 이루어진 구  북

스(Google Books)에 한 결(Author Guild, 

Inc v. Google Inc., 2013 WL 6017130)에서는 

구 의 도서 스캔 작업이 도서 본문에 한 검

색과 색인 등의 이용을 가능하는 새로운 연구 

도구(research tool)를 제공하는 변형 인 이

용에 해당된다고 시한 바 있다.

둘째, 작물의 성격에 한 사항이다. 작물

이 사실 작물인지 아니면 창조  작물인지의 

여부와 공표된 작물인지, 되어서 더 이상 

시장에서 구입할 수 없는 작물인지에 따라서 

공정이용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 이 된다. 창조

 작물의 경우에는 사실 작물에 비해서 공

정이용으로 인정을 받기가 비교  까다로우며, 

미공표 작물의 경우에도 이미 공표가 이루어진 

작물에 비해서 공정이용으로 인정을 받기가 

수월하지 않다. Harper & Row Publishers 사건

에서는 미공표 작물의 경우에는 일반 으로 공

정이용에 해당하기가 어렵다는 결을 내리고 

있으며, National Business Lists 사건(National 

Business Lists, Inc v Dun & Bradstreet, Inc., 

ND.III. 1982, 552 F. Supp. 89)에서는 사실 , 

정보  성격을 지니고 있는 작물의 이용에 

해서는 공정이용을 인정하고 있다는 은 참

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작물 체에 한 양과 실질  요

성에 한 사항이다. 복제의 양 인 측면과 질

인 측면이 모두 고려되는 데, 합리 인 범 를 

과하는 많은 양의 복제나 인용은 공정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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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 아무리 은 양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작물의 가장 핵심 인 

부분을 활용하는 경우라면 공정이용이 되기 어

려울 것이다. 참고로 Harper & Row Publishers 

사건에서는 20,000자 가운데 약 300자만을 사용

하고 있으나 작물의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부

분을 이용하고 있다는 을 이유로 들어 공정이

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넷째, 재 시장이나 가치 는 잠재 인 시

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향이다. 최근 들어 미

국 작권법의 례에서는 이 기 이 가장 

요하게 작용된다고 하는 데, 작물의 이용이 

재 시장이나 가치 는 잠재 인 시장이나 

가치에 혹시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있는 것

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작권자의 경제

 이익에 해서 실재 으로 는 잠재 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면 이러한 경우를 공정이용으

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이호신 

2002). Sony 사건(Sony v Universal City, 464 

U.S. 417 at 451)에서 미국 연방 법원은 “실

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는 없

으며, 미래에 손해가 발생할 상당한 가능성”이 

입증되면 충분하다고 시하여 재의 시장에 

미치는 향 뿐만 아니라 잠재  시장에 미칠 

가능성에까지 주목하고 있다. 

공정이용 여부에 한 단은 이 네 가지 기

 가운데 특정한 한 가지 요소만을 으

로 고려해서 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요소를 종합 으로 고려해서 단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어느 한 가지 요소는 공정

이용에 가까울 수도 있고, 다른 요소는 공정이

용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네 가지 요소 각각에 비추어

서 작물의 이용이 작권자의 이익에 얼마나 

향을 미치는지와 작물의 공정하고 합리

인 이용 환경에 얼마나 향을 미치는가를 종

합 으로 검토해서 공정이용 여부를 단하게 

된다. 문제를 더욱 어렵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

은 미국 법원에서는 공정이용 여부를 단할 

때 앞서 제시한 네 가지 요건뿐만 아니라 작

물의 이용과 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

으로 고려한다는 이다. 법문이 제시하는 

네 가지 요건 이외의 요소들도 작물의 이용

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단하는 데에 필

수 이라면 그 고려의 상에 포함이 될 수가 

있다. 이러한 이 공정이용의 원리를 가장 이

해하기 어려운 법리 가운데 하나로 만든다. 개

별 사안에서 과연 무엇이 공정이용에 해당되는 

것인가를 단할 수 있는 구체 인 지침과 기

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서 살펴볼 때, 공정이

용 조항은 특정한 이용 행 를 염두에 두고 마

련된 것이 아니라, 작물 이용행 가 합리

인 기 에서 수용될 수 있는 것인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거름망과도 같은 것이

다. 구체 인 작물 이용 행 가 작권법이 

추구하는 근본 인 목 과 얼마나 합치되고, 

그것이 작자의 이익에 얼마나 향을 미치는

가를 종합 으로 고려해서 과연 그것이 침해를 

구성하는지의 여부를 유연하게 살필 수 있는 

여과장치라고 이해할 수 있다. 

3.3 공정이용 조항의 한계

공정이용 원리는 작물 이용 행 를 특정하

지 않고 작물 이용의 목 과 성격 등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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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고려해서 면책의 여부를 결정하는 작

권 제한에 한 일반 조항이다. 공정이용 조항

의 도입으로 작물 이용 환경이 일부 개선이 

되고 이용자의 측면에서의 권리가 확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 지만 공정이용 조항은 

면책의 요건이 아니라 면책이 인정될 수 있는 

기 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확한 단을 해서

는 된 례가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다. 우

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러한 단을 도울만

한 충분한 례의 축 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극 으로 활용하기에는 지 않

은 부담이 존재하는 것이 한 사실이다. 특정

한 작물 이용행 가 공정이용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이 공정

이용으로 인정이 되기 해서는 법원의 단이 

필수 이고, 법원의 단을 해서는 소송이라

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필수 으로 거쳐야만하

기 때문이다. 

공정이용 조항의 보다 극 인 활용과 서비

스 용을 해서는 그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

는 장치의 마련이 무엇보다 필수 이다. 법원

의 례가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가장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겠지만 례가 되기를 기

다리는 것은 백년하청일 뿐이다. 작자 단체

와 작물 이용자(도서 ) 사이에 이러한 사항

에 한 신사 정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까

닭이다. 작자단체와의 합의를 통해서 소송이

라는 험부담을 감소시키면서 공정이용을 보

다 극 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1년에는 작권자와 작물 이용

자들이 작권상생 의체를 구성하여 작물

의 공정이용에 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작권상생 의체 2011). 그 지만 의

체가 활동하던 시기는 공정이용이 법률에 포함

되기 이 이었고, 의체의 구성과 운 에 도

서 계의 참여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가이드

라인의 내용은 법 제31조의 내용을 충실하게 

해석하는 수 에 그치고 있으며, 이러한 까닭

에 재 상태에서 실무 으로 활용하기는 것은 

그리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지 이라도 작

자단체와 도서 계가 함께 만나서 작물의 공

정이용을 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일에 함께 

나설 것을 제안한다. 보다 구체 이고 실무

인 에서 그 동안의 법 규정으로 미비했던 

부분들의 보완작업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다 근본 으로는, 공정이용이라는 

불확실성이 큰 조항에 근거하는 해석이나 신사

정에 기 기보다는 련 사항들을 법률에 포

함시키려는 극 인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4. 공정이용의 도입이 도서  
서비스에 미치는 향

공정이용은 복제, 송, 공연, 시뿐만 아니

라 작물 이용의 모든 행 에 용이 가능한 

것이다. 공정이용 조항의 추가는 작물 이용 

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비록 법률이 정하는 면책의 요건에 해당

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작권에 한 

면책을 항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보다 

유연하게 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

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 지만 그것이 도서  서비스에 아주 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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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향을 미치거나 그 근간을 뒤바꿀 만큼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원선(2013)이 지 하는 것처럼 공정이용과 

개별 작권 제한 조항은 도서 이나 학교 등

과 같이 이미 외규정이 존재하는 분야에서도 

첩 으로 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제한

의 수 이 외규정의 수 을 훨씬 상회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

이다. 공정이용 조항은 기존의 면책규정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거나 작물 이용 행태를 온

히 반 하지 못한 경우에만 제한 으로 용

될 수 있는 것이다. 공정이용 조항의 추가는 기

존의 면책 규정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이지, 면책 요건의 확 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이용 조항의 도입이 도서  서비

스에 미치는 향은 상당히 미미하고 소소한 

사항으로 국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까

닭에 도서 계에서 커다란 심을 가지는 디지

털도서  서비스의 실 과 같이 커다란 변화나 

신으로 연결시키기는 불가능하다. 그 지만 

이러한 미세한 변화가 결코 도서  서비스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

다. 비록 그 변화의 범 와 진폭이 작고 미미하

지만 서비스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결코 가

볍지 않은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법문의 문언 해석

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사항들을 변화

된 법률 환경에 따라서 섬세하게 검해 보는 

작업이 필요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부터는 공정이용 조항의 도입이 도서  

서비스에서 가져올 수 있는 미세한 변화의 내

용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러한 변화의 내용

을 온 하게 확인하기 해서는 실무 장에서

의 다양한 사례들이 필수 일 것이다. 그 지

만 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안들을 다루기는 

실질 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서 제2장에서 

지 하 던 행 법률에서 제공하는 면책의 한

계를 심으로 공정 이용을 통한 서비스 개선

의 가능성을 살펴보려고 한다.

4.1 시장실패에 한 보완으로써 작물 체 

복제 허용

작권법은 작자의 권리 보호와 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해

서 작자의 권리와 작물 이용자의 권리 사이

의 한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울의 균

형추를 유지함으로써, 권리의 보호와 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서 문화와 

련 산업의 향상과 발 을 도모하는 데 그 궁극

인 목 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작권법은 작물이 시장이라는 매커니즘을 통

해서 정상 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제로 

하고 있어서 시장 실패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그 효과를 기 하기 어렵다는 이다. 이 에

서는 시장 실패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정이용

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국의 입법례와 

비교해서 고찰하도록 한다. 

4.1.1 된 도서 등의 체 복제 허용

작물의 복제와 련해서 공정이용으로 인

정이 될 수 있다고 기 해 볼 수 있는 가장 

표 인 사례는 된 도서 는 한 가격

을 주고 시 에서 구입할 수 없는 작물의 복

제에 한 사항이다. 법 제31조는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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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목 으로 하는 이용자에게 작물의 일부분

을 1인 1부에 한하여 아날로그 형태의 복제물로 

도서 이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도서 에서의 작물 이용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보장해야만 시민의 알 권리와 지식과 

정보에의 근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으

리라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을 것이다. 그 지만 

아무리 지식과 정보의 평등한 근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한 기 이라고 하더라도, 도

서 에 작물 체의 복제나 다량의 복제를 무

제한으로 허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작물 

체나 다량의 복제를 허용하게 되면 합리 인 시

장에서의 수요를 도서 이 잠식하는 결과를 야

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부분까지 

허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작물의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라고 한다면 이러한 규정은 재고될 필요가 있

다.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 가

격 는 합리 인 가격으로는 작물을 구입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미 이 되어서 시장

을 통해서는 더 이상 작물을 입수할 방법이 

없는 경우와 학 논문과 같이 제한된 부수만 

발행되어 아  시장을 통해서는 작물을 입수

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이러한 규정을 그 로 

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러한 작물을 

합법 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작자의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작물 체 복제

에 한 동의를 작자로부터 직  확보하는 

것이다. 그 지만 미리부터 알고 있던 사이가 

아니라면 작자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일은 결

코 쉽지는 않은 일이다. 작자를 신해서 

작물 이용허락을 해주는 집 리단체라도 활

성화되어 있다면 그곳을 통해서 권리처리를 할 

수 있겠지만 음악 작물을 제외하고는 문 ․

학술 작물에서 이러한 일을 처리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다.

이러한 실에서 작물 이용자가 실 으

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단 두 가지뿐이다. 

작권법을 존 해서 작물의 복제를 아  포

기하거나, 아니면 합법 이지 않음을 알면서도 

작물 체에 한 복제를 감행하는 것이다. 

개 이 게 작물을 복제하려는 사람은 해당 

작물이 자신의 창작이나 연구에 반드시 필요

한 사람들일 것이다. 지 껏 우리 작권법은 

작물이 시장을 통해서 언제나 구매할 수 있으

리라는 제에서 모든 규율이 이루어졌다. 때문

에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경우에 법률이 

뾰족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작권법은 작

물 이용자를 범법자로 만들거나, 작물의 활용

을 원천 쇄하는 굴 로써 작용하는 측면이 없

지 않았다. 공정이용 조항이 유용한 것은 바로 

이 부분에 숨통을 틔워  수 있다는 이다. 지

껏 불법임을 알면서도 암암리에 이루어졌던 

이러한 복제를 양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비로

소 열린 것이다. 

이러한 작물의 이용은 새로운 창작이나 연

구와 같은 공익 인 취지의 목 과 작물을 

변형 이고 창의 으로 이용하려는 것을 염두

에 두고 있다는 과 작물의 재 시장이나 

가치에 특별한 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인용 등을 통해서 그 재 , 미래  가

치를 더할 수 있다는 에서 공정이용으로 채

택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미국 작권법(Digital Millenium Copright Act 

2000)은 이러한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작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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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물이나 음반을 정당한 가격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단되는 경우에는 도서 이 작물 

체를 복제해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까지도 

허용될 수 있음을 아  명문화하고 있다. 미국 

작권법제108조 (e)항4)에서 이러한 작물의 

경우에는 그 체 복제도 허용될 수 있음을 명

시 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에서 

이미 작권 제한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사

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분쟁이 발생하더

라도 공정이용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은 그만큼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지만 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용자

에게 제공되는 작물은 1인 1부에 한하여야 

하고, 작물의 복제물을 제공하기에 앞서 과

연 해당 작물을 시장에서 합리 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것인가에 한 선행조사는 반

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 논문의 

경우에는 단행본으로 재출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복제를 수행하기 이 에 련 부분에 

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공정이용으로서의 항

변이 유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4.1.2 미발행 작물의 체 복제 허용 

 등의 사유로 시장에서 합리 인 가격으

로 작물을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 작물 

체의 복제가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

장은 미발행 작물의 복제에도 동일하게 용

할 수 있다. 미발행 작물의 경우에도 시장을 

통해서 작물을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

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다만 

미발행 작물은 작자가 작물을 미발행 상

태로 놓아둔 의도를 존 할 필요가 있기 때문

에  등의 사유로 시장에서 구입할 수 없는 

작물 보다는 섬세한 근이 필요할 뿐이다.

미발행 작물은 공표를 보류한 작자의 의

도를 존 해서 작물의 복제에 해서도 공표

된 작물과는 서로 다른 기 을 용할 필요

가 있음은 명백하다. 이런 까닭에 우리 법에서 

도서 의 복제가 허용되는 작물의 범 를 공

표된 작물로 한정하고 있다. 그 지만 작

자가 도서 이나 기록보존소에 미발행 작물

을 기증하는 행 는 자료 열람이나 공개를 제

한하는 단서가 붙지 않았다면 분명히 작물을 

군가가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

이다. 이러한 행 에까지 작물의 복제를 

지하는 것은 작물을 기증한 작자의 의도에 

반하는 결과를 래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우

리 법에는 이러한 을 고려해서 공표하지 않

 4) (e) 이 조에 따라 복제  배포할 권한은, 다음의 경우에, 이용자가 요청을 한 경우에 그 도서 이나 기록보존소

의 소장물을 이용하여 만들었거나, 도서 이나 기록보존소가 합리 인 조사에 근거하여 보호되는 작물의 복제

물이나 음반을 공정한 가격에 취득할 수 없다고 단한 경우에, 다른 도서 이나 기록보존소의 소장물을 이용하

여 만든 체 작물이나 그의 상당한 부분에 용된다.

(1)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이 그 이용자의 소유물이 되고, 도서 이나 기록보존소가 개인 인 연구, 학문, 는 

조사 이외의 목 으로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이 이용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 그리고 

(2) 도서 이나 기록보존소가 그러한 요청을 수하는 장소에, 작권청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작

권에 한 경고문을 에 띄게 게시하고, 그 요청 서식에 이러한 경고문을 포함시킬 것.본 조의 규정에 의한 

복제권  배포권은 다음의 경우에, 도서 이나 기록보존소가 합리 인 조사에 근거하여 작권으로 보호되

는 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정당한 가격에 취득할 수 없다고 단한 경우에, 이용자가 요청을 한 도서

이나 기록보존소의 소장물 는 다른 도서 이나 기록보존소의 소장물을 이용하여 만든 체 작물이나 

그의 상당한 부분에 하여 용한다(한국 작권 원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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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작물을 작자가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도

서  등에 기증한 경우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제11조 제5항). 

그런데 이러한 조항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작물 체가 필요한 사람들은 합법 으로 이를 

입수할 방법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도서 이

나 아카이 에 자료를 제공한 목 이 조사나 연

구를 목 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 자료를 공

개하는 것이라는 을 감안하고, 조사나 연구를 

한 작물의 복제가 작물을 량으로 인쇄

하거나 출 하는 행 가 아니라는 을 감안한

다면 이 게 제한 으로 만 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한다. 미공

표 작물이라는 특성상 도서 이 아닌 다른 곳

에서 작물을 입수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작물 이용자는 이를 필사하거나 암기하는 방법 

이외에는 작물 체를 입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항에 해서 특별한 고려를 하고 

있지 않는 우리 법률과는 달리 국 작권법

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도서 이나 아카이 의 

면책에 한 사항을 명시 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 작권법(Copyright, Design, Patent Act, 

1988) 제43조5)는 복제를 지하는 작자의 명

시 인 의사표시가 없는 미공표 작물은 조사

나 연구를 목 으로 하고 작물을 비 리 으

로 활용하는 이용자에게 작물의 체를 복제

해서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에게 제공되는 작물의 부

수는 1인 1부로 제한되고, 도서 에 작물이 

제출되기 이 에 공표가 되었거나 작자가 

복제를 지한 경우에는 이 조항의 용을 받

지 않는다. 

이 경우의 작물 이용은 작물의 량 복

제와 배포를 목 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운 창작이나 연구를 한 기 자료로써 활용하

기 한 것이고, 재 작물의 시장 자체가 존

재하지 않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공정이용으

로 인정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

이다. 특히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아  면책을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개연성은 그만큼 높다고 할 수 있다.

 5) 제43조(사서 는 기록보 인에 의한 복제: 일정한 미발행 작물)

(1) 소정의 도서  는 기록보 소의 사서 는 기록보 인은 소정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에는, 작물 는 

그에 수반되는 삽화의 그 어떤 작권 침해도 없이, 도서   기록보 소의 문서로부터 어문, 극  음악 

작물의 부 는 일부의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2) 이 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되지 아니한다.

   (a) 문서가 도서  는 기록보 소에 기탁되기 이 에 작물이 발행되었을 경우, 는

   (b) 작권자가 작물의 복제를 지하 으며, 한 복제가 행하여진 때에 그것을 제작하는 사서 는 기록

보 인이 그 사실을 알거나 알고 있어야 하 을 경우.

(3) 소정의 조건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복제물이 다음을 하여 필요하고, 다른 어떤 목 으로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서 는 기록보 인

이 인정하는 자에게만 제공된다는 것-

       (ⅰ) 비상업  목 을 한 연구, 는

       (ⅱ) 개인  연구

   (b) 구든지 동일 자료의 한 부를 넘는 복제물을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것;

   (c) 복제물을 제공받는 자는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도서  는 기록보 소 일반 경비에 분담 을 포함)에 

상당하는 액을 지 하도록 요구된다는 것(한국 작권 원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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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작물 이용의 목 이나 효과에 따른 

공정이용의 가능성

행 작권법에서 작물 이용에 한 면책

은 작물의 이용은 작물 이용자에게만 혜택

을 제공하고 있다는 을 제로 하고 있다. 

그 지만 실제로 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는, 특히 도서 과 같이 작물을 다른 사람들에

게 소개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알리는 역할에 

을 맞추는 경우에는 작물 이용을 통해서 

오히려 작자가 원하고 바라는 효과를 부가

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에서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의 작물 이용까지를 모두 일률

으로 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것은 오

히려 법률이 추구하는 목 에 반하는 결과를 

래하는 것이어서 불합리할 수 있다. 이 에

서는 도서  서비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러한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4.2.1 록이나 표지 이미지의 복제와 송

최근 도서 들은 소장하고 있는 작물의 활

용도를 높이기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

는 데 골몰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목록이나 홈

페이지를 통해서 소장자료의 특성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도서  이용자들이 작물을 보다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  목록의 품

질을 개선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데 주력

하고 있다. 도서 의 이러한 활동 가운데에도 

공정이용이 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먼  도서 의 목록 품질 제고를 해서 제

공되는 표지 이미지와 록에 한 사항이다. 

최근 들어 도서  목록에 도서의 이미지와 

록을 제공하는 도서 들이 차 증가하고 있다. 

그 지만 온라인목록을 통해서 책 표지 이미지

와 록을 제공하는 것은 작권과 련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근이 필요한 부분이다. 온라인 목록은 도서  

내에서 한정 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

서 이라는 물리 인 공간을 벗어나서 컴퓨터

와 인터넷이 연결되기만 하면 세상 어느 곳에

서라도 검색과 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

우에 법 제31조를 용한 면책을 인정받을 수

도 없다. 

그 자체로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책표

지는 책과는 구분되는 개별 작물이다. 따라

서 표지 이미지를 도서  서버에 장하고 홈

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는 행 는 복제권과 

송권을 침해하는 행 가 될 수도 있는 행 이

다. 이미지를 썸네일 형태로 아주 작게 만들어

서 작권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얼마나 그 크기를 축

소해야 작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

인가에 한 사항도 여 히 어려운 과제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록의 경우에는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도서 에서 제공하는 록은 개 두 가

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는 목록 

작성자가 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작물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본 후에 직  록을 작

성한 경우이고,  다른 한 가지는 작자가 직

 작성한 록을 목록 정보 안에 포함시켜서 

제공하는 경우이다. 록을 직  작성하는 경

우에는 작권 문제를 피해갈 수 있겠지만 

록을 직  작성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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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도서  사서가 록

을 직  작성하는 경우를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

다. 실제로 도서 들이 제공하는 록은 체로 

자들이 직  작성해서 작물 가운데 포함시

킨 것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록도 작권으로 

보호가 되는 작물의 일종이라는 이다. 록

을 직  작성한 작자의 작권이 여 히 유효

한 것이기 때문에 이의 복제와 송에는 작자

의 허락이 필요하다. 

표지 이미지나 록을 온라인 목록상에 제공

하는 행 는 복제와 송의 과정을 동반하기 

때문에 작권법을 엄 하게 해석할 경우에는 

작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 그 지만 표지

나 록은 그 자체로서 고유하게 역할하기 보

다는 책 자체의 내용을 잘 소개하고, 알려주려

는 목 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쁘게 만들어

진 표지는 그 자체의 심미 인 가치보다는 책

을 읽거나 사고 싶도록 만드는 데 그 주된 기능

이 있을 것이고, 록은 논문이나 책의 내용을 

독자들로 하여  한 에 악할 수 있도록 제

공하는 데 본래 목 이 있을 것이다. 

표지와 록을 온라인 목록을 통해서 제공하

는 것은 순수하게 해당 도서가 더 많이 활용되

기를 바라는 공익 인 취지를 지니고 있는 것

이고 도서 이나 아카이 가 이를 통해서 리

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한 표지 

이미지와 록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작물의 시장에 부정 으로 향을 미치는 경

우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목록을 통해

서 자신들에게 필요하고, 읽어보고 싶은 책이

라는 단이 가능해지면 해당 도서를 구매하기

로 결심하는 데 도움을  수 있어서 시장에서

의 그 구매를 진시킬 수 있는 개연성마  없

지 않다. 이러한 이용은 작물의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소개해서 작물 이용자들로 하여  

작물 이용과 련되는 가치 단을 하는 데

에 도움을 주는 행 로 일종의 변형  이용이

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법원은 구 이 

제작한 작물의 디지털 본문 일이 독자들, 학

자, 연구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책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종합 인 용어 색인으로 변형시

켰고 이 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책 속

의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새로운 

연구가 진행되는 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었음을 

이유로 공정이용을 인정하 다(Author Guild, 

Inc v Google Inc 2013. WL 6017130). 구  

북스의 디지털본문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목록

에서 제공하는 표지이미지나 록은 독자들로 

하여  해당 도서를 보다 분명하게 악하고, 

연구자들이나 학자들로 하여  해당 작물이 

자신의 연구에 실제 으로 소용이 될 만한 것

인가를 단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수 있는 

변형  이용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구 의 디지털 본문 일 제작이 공정이용

으로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이 

경우는 공정이용에 해당이 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한편 도서 들이 독서진흥 활동의 일환으

로 책 소개나 서평 기사를 작성하면서 함께 사

용하는 책 표지의 이미지의 경우도 이와 마찬

가지라고 볼 수 있다. 책 표지를 사용하는 목

은 시각 인 효과를 통해서 책에 한 호기

심과 읽고 싶은 마음을 자극하려는 것으로, 이 

한 온라인 목록에 표지나 록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악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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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동화구연 로그램 진행을 한 형 

복제물 제작 

공공도서 에서 어린이 독서 로그램의 일

환으로 진행하는 동화구연 로그램의 경우에는 

그 원활한 진행을 해서 그 상이 되는 동화

를 참가자들이 함께 볼 필요가 있다. 도서 들

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 도서를 커다랗게 확 한 

형도서를 활용하거나 해당도서의 각각의 

면을 디지털이미지로 복제하여 로그램이 진

행되는 공간에서 활용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복제의 상이 되는 동화가 

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작물이기 때문에 법

하게 작물을 이용하기가 수월하지 않다. 도

서 에 해서 법률이 허용하는 작물의 복제

는 작물의 자체 인 보존을 한 경우이거나 

작물의 내․외 송을 한 경우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법 제31조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도 없다.

그 다면 이러한 경우가 공정이용에 해당하

는 지의 여부를 꼼꼼하게 검해 볼 필요가 있

다. 먼  작물 이용의 목 을 살펴보면, 동화

구연 로그램은 아동들에게 동화를 소개해서 

해당 작품을 찾아보고 독서에 흥미를 유발하려

는 공익 인 목 을 띄고 있다. 이때 활용되는 

작물은 거의 부분이 공표된 작물일 것이

다. 잘 알려진 작품들을 읽어주면서 아이들에

게 책에 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아이들이 

책과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에 로그

램의 목 이 있기 때문에 미공표 작물을 활

용할 개연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복제되

는 작물의 양 인 측면을 살펴보면, 동화구

연 로그램이 책 체를 읽어주는 경우라면 해

당 도서의 체를 복제할 수밖에 없다는 이 

공정이용을 주장하는 데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그 지만 형도서가 이미 시 에 

제작되거나 매가 되고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

면 되겠지만 그 지 않은 경우에는 마땅한 

체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 제작된 복제

물은 일반 인 크기보다 훨씬 더 크게 제작이 

되어서 로그램 진행 이외의 다른 목 으로 

활용하기도 힘들다. 이런 까닭에 이 복제물이 

해당 작품의 시장에서의 가치를 하시키거나 

구매의 수요를 감소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화구연 로그램에만 제한 으로 활용하고, 

로그램 진행을 한 최소 부수만을 복제물로 제

작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작물의 이용에 해

서는 공정이용의 항변을 제기할 필요가 있어 보

인다. 복제물의 제작으로 실제 으로 이익을 보

는 것은 로그램의 참여자들뿐이며, 복제물을 

제작해서 활용하는 목 은 오로지 참여자들의 

주의를 집 시키고 참여의 의욕과 동기를 강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은 실제로 기존의 도서

에서 암암리에 혹은 공공연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부분이다. 그 지만 공정이용 

여부에 한 최종 인 단은 법원의 몫이기 

때문에 앞서 논의한 것들이 모두 공정이용에 

해당이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이러한 논의

를 통해서 도서  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찾기는 실제로 어려워 보이기도 한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도서 들에서 암암리에 혹

은 공공연하게 진행하고 있던 서비스들이기 때

문이다. 그 지만 이러한 서비스들이 합법 으

로 제공될 수 있는 해석의 근간을 마련하여 이

를 양성화시킬 수 있다면 그 한 나름의 의미

를 지니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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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용은 작물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해서 이용자에게 부여된 극 인 항변의 권

리이기 때문에 앞서 언 한 사례 이외에도 

작물 이용의 목 과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사

례들이 등장할 수 있으리라 기 할 수 있다. 

도서  장에서는 공정이용을 활용해서 도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미세한 틈새들을 

찾아내서 극 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5. 닫는 말 

변하는 정보기술과 이에 따르는 작권 환

경의 변화는 도서 의 정보서비스에도 커다란 

향을 미치고 있다. 변화된 환경에 발맞추기 

해서는 작권법의 변화 내용을 충분히 숙지

하고 이를 극 으로 서비스에 반 하려는 노

력이 필요할 것이다. 

도서 의 활동은 작물의 복제와 송뿐

만 아니라 공연, 시 등 다양한 사항들을 두

루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도서 의 작권 

면책은 도서 의 작물 복제와 송에 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31조에 따르는 사

항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이 에서는 그동안 

조문별로 산발 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던 도서

 서비스와 련된 작권 면책에 한 사항

을 가능한 망라 으로 제시하여 장에서 참

고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제시하 다. 아울러 

법률뿐만 아니라 정보공유를 한 사회운동의 

결과물로 생된 작권에 구속되지 않고 자

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작물의 종류를 일별

하 다. 

한편 작권법에 새롭게 추가된 포 인 

의미의 공정이용의 의의와 그 요건을 세부

으로 고찰하 다. 공정이용이 도서  장의 

실무에 용될 수 있는 실제 사례 몇 가지를 

세 하게 분석하여 공정이용을 활용해서 도서

서비스의 역을 넓힐 수 있는 사례들을 함

께 고찰하 다. 공정이용의 도입이 도서  서

비스에 획기 인 향이나 변화를 가져오기는 

실제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지만 비록 

미세하고 작은 역이지만 나름 의미 있는 변

화는 가져올 수는 있으리라 기 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암암리에 묵인하거나 방조되었던 

특정한 복제나 송 행 를 양성화하여 합법

인 테두리에서 진행할 수 있는 법률 인 토

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 조

항의 극 인 활용을 통해서 도서  서비스

의 역을 미세하지만 조 씩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공정이용에 한 권

리는 도서 에만 부여되는 권리가 아니라 도

서  이용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부여가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에 해서는 별도의 연구

를 진행할 필요도 있으며 이를 통해서 도서  

이용자의 권리를 보다 극 으로 보장할 필

요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가능하

기 해서는 장 사서들의 작권법에 한 

섬세한 이해가 필수 이며, 공정이용을 보다 

능동 으로 활용하려는 극 인 서비스 마인

드가 무엇보다 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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